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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장  총  칙1

제 조 목적1 ( )

제 조 적용범위2 ( )

제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3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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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2

제 조 선거인4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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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5 ( )

제 조 선거인수의 배정6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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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선거인 후보자의 추천7 ( )

제 조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8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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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9 ( )

제 조 선거인명부의 열람10 ( )

제 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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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후보자의 자격11 ( )

제 조 기탁금12 ( )

제 조 후보자 등록13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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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14 ( )

제 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15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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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장 선거 및 선거운동4

제 조 선거일16 ( )

제 조 선거운동의 정의17 ( )

제 조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18 ( )

제 조 선거운동 기간19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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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금지행위 등20 ( )

제 조 선거방법 등21 ( )

제 조 투표소의 설치 등22 ( )

제 조 투표용지23 ( )

제 조 투표시간24 ( )

제 조 투표 개표의 참관25 ( )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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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26 ( )

제 조 기탁금의 처리27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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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장  당선 결정5

제 조 당선인 결정28 ( )

제 조 당선무효29 ( )

제 조 회장 당선인 공고30 ( )

제 장  보  칙6

제 조 재선거31 ( )

제 조 보궐선거32 ( )

제 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33 ( )



- 13 -

제 조 벌칙34 ( )

제 조 그 밖의 사항35 ( )

제 조 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36 ( )

제 조 규정의 개정37 ( )

부    칙(2016. 8. 9.)

제 조 시행일1 ( )

제 조 경과조치2 ( )

제 조 선거인수 배정의 제한3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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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  칙(2018. 3. 28.)

제 조 시행일1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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